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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 천  지  방  법  원

제 2 1 민 사 부

결          정

사       건        2021비합331  사채권자집회결의인가

신  청  인       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

인천 동구 인중로 489(화수동)

대표이사 손동연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활섭, 정지영, 이학진, 정승환, 김지평

 
 

 
주       문

별지1 기재 ‘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제6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공모사채’에 관한 

2021. 6. 9.자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2 기재 결의를 인가한다.

신 청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      유

  기록에 의하면, 주문 기재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상법 제497조 제1항 각 호의 불인가

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

제출자:윤소희, 송달물 등재일시:2021.06.15 17:20, 출력자:유혜리, 다운로드일시:2021.06.15 17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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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 6.  15.

재판장      판사 한숙희

판사 윤소희

판사 김주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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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본입니다.

2021. 6. 15.

인천지방법원

법원사무관 박기홍     (인) 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

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

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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